
오늘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정

책의 확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공용수용방식에 의존하고 있

다. 이러한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

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다. 특히 전 세

계적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도입하면서 공익개념의 정

당성 및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도 개발방식에 

대해 조세와 토지에 굶주린 관료와 개발업자들이 부정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

판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공익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

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당보상의 대상과 가치의 확장필요성을 제시한다. 아

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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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참여정부 이래 공공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손실보상액이 급증하고 있

으며, 보상단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의 측면에서 토

지개발상품의 공급가격 상승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물론, 국

가 공간구조 전체의 경쟁력 약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피수용자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보상관련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

다. 특히 최근 미국의 Kelo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

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도입하면서 공용수용 방식에 의거한 개발행위에 

대해 다방면의 쟁점을 낳고 있다.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보상과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은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이다. 다른 하나는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문제

를 개선하는 행정적·기술적 차원의 검토이다. 전자의 문제는 철학적 논

쟁의 대상이 되지만 후자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합리성, 불법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제도적·실무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보상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쟁점 및 손실보상 추

세와 특징을 검토하고,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보상

가치 등과 같은 정당보상 개념 및 철학의 근본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

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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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보상논리에 대한 이론적 쟁점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하는 공용수용(강제수용, eminent domain, compulsory 

purchase) 방식의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을 둘러싼 많은 쟁점을 

낳게 마련이다. 이른바 공공개발사업은 주택과 같은 생활의 질 경쟁력, 

공업단지와 같은 경제적·입지적 경쟁력, 하부구조와 같은 국토공간구조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개발사업 시행자의 

관점, 피수용자의 관점 모두에게 손실보상액을 둘러싸고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 정점에 정당보상에 대한 쟁점이 있

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용수용은 토지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

권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의무(또는 사회적 구속성)를 지니는 양면성을 갖

는 권리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의무이론(social-obligation theo-

ry)은 사회정치적 존재(유적 존재)로서 인간은 인간창성의 본질적인 역량,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

동체성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이다. 그렇다고 국가권력

에게 공익을 명분으로 한 공용수용의 무제한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와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따른다(김용창, 2007; Alexander, 2009).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공익

개념과 공용수용의 정당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정당보상의 문제

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이념적 연관을 갖게 된다.

손실보상의 근본문제는 정당보상을 전제하는 공용수용을 기반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익의 정의와 정당보상의 개념설정이 우선

적인 쟁점이 된다. 공익조항(public use clause)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노력에

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연구자들 모두 강력한 해석이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으며, 심지어는 법정에서 그때그때 관련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은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공

익조건과 관련하여 공적 접근(public access) 또는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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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과 수용이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공적 편익(general 

public benefit)을 창출하는 한 그 어떤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공용수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 오랫동안 대립하였다. 2005년 Kelo v. City 

of New London 사건에서 사적개발을 위한 공용수용권의 발동이 헌법의 

공익조항에 부합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헌법적 권리를 

사기업의 이익에 복속시키고 있다거나 공용수용권의 남용이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Kelly, 2006; Sturtevant, 2005; Heller and Krier, 1999). 

이 사건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이른바 경제공익개념에 근거하여 

사적자본을 위한 수용권 행사가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쟁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공익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익 목적 

추구가 종종 개별적 사인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들

은 점차로 사적 이용(private uses)과 민간자본을 위해 공용수용권을 동원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공복으로서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사처

럼 행동하면서 정부기관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소유자들을 강제로 제거

하기 위해 개발업자와 부정한 동맹(unholy alliances)을 형성하고 있다고 신

랄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Berliner,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많

은 개발사업 관련 법제는 경제공익 개념을 명분으로 민간자본을 위한 강

제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정당보상의 대상과 경제적 범위에 관한 쟁점

이다. 일반적으로 공용수용 과정의 보상문제는 체계적인 과소보상

(undercompensated)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나 연구자 사이에서 큰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재산권과 유형

의 물리적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대상은 사회경제

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재산형태가 출현하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

닌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경제적 권익내용도 급격하게 변하

고 있다.1) 예컨대 고압송전선 통과에 따른 손실보상은 과거에는 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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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아 명목적인 수준(notional basis)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산지

와 삼림가치의 재인식, 기술발전에 따른 지하‧공중 공간이용의 증대에 

따라 보상의 경제적 권익과 범위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미래의 잠재적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가격은 희망가치(hope value)의 요소를 포함하며, 이

러한 상황에서 가격은 기존 사용가치보다 통상 더 크게 되기 때문이다

(Hutchison, Cameron, Rowan-Robinson, 1999; Gallimore & Jayne, 1997).

그러나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보상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 생활근거지를 박탈당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실대상이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재산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완전한 보상(indemnification)을 

제공하는 보상금액 조정방법, 즉 ‘돈’이 공익문제를 둘러싼 쟁점의 ‘답’

이라는 입장(Echeverria and Merill, 2005; Merill, 1986; 1985)에 대해 보상금액

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공익개념과 정당보상의 근본문제를 해소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쟁점은 주로 주관적 손실(subjective losses)과 존엄성 

침해(dignitary harms)에 대한 보상과 보상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강

제적 수용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타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이고, 수용권한 범위를 확

대하는 것은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무방비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근거지의 박탈, 즉 강제수용에 따른 이웃과의 강제적인 지리

적 분리는 경제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주관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강제

수용은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성의 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활

양식의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과 손실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손실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보상한다는 개념은 근본적 한계를 갖는

 1) 보상대상의 확대는 경우에 따라서 보상시점에 임박하여 가건물의 설치, 과수묘
목의 식재,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을 통해서 보상금액을 노리는 이른바 보상투
기를 유발하는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투기는 손실보상
에서 정당보상 철학의 재정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법제적 엄밀성‧합리
성과 감정평가행정 합리화, 감정평가사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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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Garnett, 2006).

그리고 이른바 개발사업 영향범위 효과(scope of the project rule)라고 하

는 것으로서, 정부 또는 개발사업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공정

시장가치의 그 어떤 상승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개발이익 배제효

과) 일반적이지만 사업에 따른 편익을 원주민(original owner)이 거의 누리

지 못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의 정당성도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Garnett, 2006; Serkin, 2005). 

마지막으로 공정가치 기반의 현금보상주의가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사적이익에 기반하는 수용은 공정시장가치 보상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도구적(noninstrumental) 해악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존엄적 해악(dignitary)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정당보상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대

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통상 정당보상은 수용시점에서 자발적인 거래당사자의 의지에 기반하

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현금거래금액을 기준으로(a willing buyer 

would pay in cash to a willing seller at the time of the taking) 산정한다는 ‘공정

시장가치’ 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기준에 

대해서 비정당보상 문제, 실험경제학의 보유효과(소유효과, Endowment 

Effect)에 대한 처리문제(주관적 손실), 비보상이익의 문제, 수용행위에 따

른 존엄성 침해(dignitary harms)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이 형성되

어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 부동산은 공정시장가치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

에 동의하지만 공정시장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주

목하면서 실제 판례를 고찰하면 깊은 혼란과 모순적인 접근을 드러낸다

(Garnett, 2006; Serk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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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사업의 보상현황과 추이 및 쟁점

1) 공익사업의 보상현황과 추이

기본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경제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간구조를 생

산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개발에서 보상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성장지향의 경제체제로서 지속적

으로 보상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체제

에서 민간건설업체의 일반분양 주택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

루어졌지만 이러한 개발사업이 공공 또는 공익사업인가의 문제를 근본

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1999~2008년)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사업, 신도시건설, 산

업단지 건설 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

한 토지는 총 1,982,177천㎡(128조 1,54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경부고속철

도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부지를 매수할 당시까지는 토지의 

취득면적 및 보상액도 매년 증가하였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취득면적

은 감소추세였다(국토해양부, 2009).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보상면적과 금액 모두

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8년의 경우 보상면적이 다시 크

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개발용지 취득실적과 보상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면적으로

는 중앙행정기관이 58.8%, 금액으로는 63.2%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면적

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보상금액이 크다. 한국의 토지개발

은 2006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당 보상금액도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천 9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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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상면적과 금액 비중(%) 천㎡당 보상금액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합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1999
면 적 167,381 119,657 47,724 71.5 28.5 

30.1 24.6 43.8 
금 액 5,036,742 2,944,429 2,092,313 58.5 41.5 

2000
면 적 132,493 82,679 49,814 62.4 37.6 

47.0 42.6 54.4 
금 액 6,227,795 3,518,948 2,708,847 56.5 43.5 

2001
면 적 120,369 75,851 44,518 63.0 37.0 

47.5 44.9 52.0 
금 액 5,722,393 3,406,757 2,315,636 59.5 40.5 

2002
면 적 132,101 88,315 43,786 66.9 33.1 

50.4 46.8 57.6 
금 액 6,658,945 4,136,852 2,522,093 62.1 37.9 

2003
면 적 156,899 93,241 63,658 59.4 40.6 

53.2 53.9 52.1 
금 액 8,346,117 5,028,212 3,317,905 60.2 39.8 

2004
면 적 155,931 84,408 71,523 54.1 45.9 

90.2 120.4 54.5 
금 액 14,058,325 10,163,246 3,895,079 72.3 27.7 

2005
면 적 137,274 85,612 51,662 62.4 37.6 

110.3 96.7 132.8 
금 액 15,142,525 8,281,599 6,860,926 54.7 45.3 

2006
면 적 393,012 143,702 249,310 36.6 63.4 

68.3 123.2 36.7 
금 액 26,847,723 17,701,610 9,146,113 65.9 34.1 

2007
면 적 159,842 98,563 61,279 61.7 38.3 

139.9 151.5 121.4 
금 액 22,368,842 14,932,580 7,436,262 66.8 33.2 

2008
면 적 426,875 293,580 133,295 68.8 31.2 

41.6 37.1 51.3 
금 액 17,745,373 10,905,535 6,839,838 61.5 38.5 

합계 
면 적 1,982,177 1,165,608 816,569 58.8 41.2 

64.7 69.5 57.7 
금 액 128,154,780 81,019,768 47,135,012 63.2 36.8 

주)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도 포함

자료: 국토해양부(2009)

<표 1>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천㎡, 백만 원)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5천 770만 원보다 1천 180만 원 높다. 추세적으로

는 천㎡당 보상금액이 2008년을 제외하면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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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새로운 공간구조의 생산은 필연적으

로 토지상의 자본축적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자본투자에 대한 최

소한의 기회비용으로서 이자율만큼은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 모순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사업별로는 1998~2008년 기간 동안 도로사업 1,025,347천㎡, 주택‧택

지사업 278,708천㎡로 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액에서는 개발면적이 큰 도로사업이 약 32조 원인 반면, 주택 및 택지사

업이 약 60조 2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문제 해결차원에서 기존 

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천㎡당 보상금액은 도로사업의 경우 2006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지

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약 7천만 원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으며, 주택

‧택지사업의 경우는 도로사업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2억 7천

만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최근 11년간 단위면적당 평균 보상금액은 주

택‧택지사업이 도로 사업에 비해 약 7배에 이르고 있어 평면적 도시 확

장 방식에 입각한 신도시 건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공업 및 산업단지 개발의 단위면적당 보상금액도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제공간의 개발에서도 자본과 토지소유의 모

순관계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산업입지 탈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한편 보상대상별 실적을 보면 모든 시기에 걸쳐 토지보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그 비중이 약 90%에 이르

러 적극적인 개발주의 정책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물의 경우 총

보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지만 2002년 이후 절대적 

보상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1998년 대비 2008년 보상액은 4.6배에 

이르고 있다. 영업보상의 경우도 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절대적 보상금액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액이 절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과는 달

리 농업보상, 어업보상, 이주대책은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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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토 지 지장물 영업보상농업보상어업보상이주대책 기 타

1998
보상액 7,584,861 6,076,642 825,505 95,251 213,036 94,875 93,694 185,858

비 율 100.0 80.1 10.9 1.3 2.8 1.3 1.2 2.5 

1999
보상액 6,798,884 5,036,742 838,647 160,469 253,172 264,634 25,932 219,288

비 율 100.0 74.1 12.3 2.4 3.7 3.9 0.4 3.2 

2000
보상액 7,613,946 6,227,795 815,039 81,040 221,569 97,898 25,053 145,552

비 율 100.0 81.8 10.7 1.1 2.9 1.3 0.3 1.9 

2001
보상액 7,010,754 5,722,393 833,040 68,709 175,487 28,898 22,566 159,661

비 율 100.0 81.6 11.9 1.0 2.5 0.4 0.3 2.3 

2002
보상액 8,175,083 6,658,945 1,028,724 100,035 154,357 34,632 25,551 172,839

비 율 100.0 81.5 12.6 1.2 1.9 0.4 0.3 2.1 

2003
보상액 10,035,227 8,346,117 1,072,260 113,602 166,505 132,647 30,818 173,278

비 율 100.0 83.2 10.7 1.1 1.7 1.3 0.3 1.7 

2004
보상액 16,184,992 14,058,325 1,497,627 184,187 176,606 25,537 52,783 189,927

비 율 100.0 86.9 9.3 1.1 1.1 0.2 0.3 1.2 

2005
보상액 17,261,531 15,142,525 1,532,597 165,717 161,786 24,113 42,036 192,757

비 율 100.0 87.7 8.9 1.0 0.9 0.1 0.2 1.1 

2006
보상액 29,918,528 26,847,723 2,271,317 292,045 203,257 37,998 55,550 210,638

비 율 100.0 89.7 7.6 1.0 0.7 0.1 0.2 0.7 

2007
보상액 25,174,120 22,368,842 2,057,086 251,891 238,668 11,380 37,282 208,971

비 율 100.0 88.9 8.2 1.0 0.9 0.0 0.1 0.8 

2008
보상액 22,498,040 17,745,373 3,826,497 291,489 247,236 28,299 50,356 308,790

비 율 100.0 78.9 17.0 1.3 1.1 0.1 0.2 1.4 

합계
보상액 158,255,966 134,231,422 16,598,339 1,804,435 2,211,679 780,911 461,621 2,167,559

비 율 100.0 84.8 10.5 1.1 1.4 0.5 0.3 1.4 

2008/1998 2.97 2.92 4.64 3.06 1.16 0.30 0.54 1.66

주) 국토해양부 합계자료의 오류를 필자가 수정함. 국토해양부 자료에서 사업별 손실보상실적과 보상대

상별 손실보상실적의 합계자료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 국토해양부(2009)

<표 3>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히 이주대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1998년 대비 2008년의 보상액은 0.54

배, 1999년 기준으로는 1.94배에 머물고 있다(<표 3> 참조). 농업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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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주대책 보상의 상대적 축소에 비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의 증가

는 보상평가에서 보상대상의 확대라는 합법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물

건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과대보상을 유발하는 감정평

가 상의 기술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공익사업 보상의 주요 쟁점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과연 강제수용을 필

요로 할 만큼 공익사업에 부합하는가(공용수용 자체의 필요성) 여부와 피

수용자의 손실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보상가

치)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그동안 법원판결, 국

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

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 입장의 보상가치 정의와 보상대상의 확대 문제, 사업

시행자 입장의 보상금액 증가문제가 계속적인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주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으

로서 보상가격의 증가가 사업의 효율성과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약화시

킬 정도로 가파르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보

상가격의 상승률을 지가상승률 및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지가 상승률은 15.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였던

데 반해, 보상단가 상승률은 전국이 52.5%, 수도권은 무려 124.3% 증가

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보상단가는 2002년 9만 원/㎡ 수준이던 것이 

2007년에는 32만 원/㎡까지 3배 이상 상승하였다(이덕복, 2007).

한편 앞의 <표 2>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

토공간의 대표적인 하부구조 사업인 도로 및 철도사업 역시 최근 5년간

(2001~2005) 보상단가 상승률은 연평균 18.64%로 동 기간 중 전국지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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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보상금 결정방법(기준) 근거법령

토지

보상

ㆍ사업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ㆍ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등보상

ㆍ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ㆍ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

우 취득가격으로 보상

토지보상법 제

75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33조

과수· 

입목 등

보상

ㆍ수종·수령·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

으로 인한 손실 보상(임야상의 소나무·잡목 등 자연수목이나, 

임야상 수목으로 벌채하여 상품화 및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토지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37조 내

지 제39조

분묘 

보상
ㆍ분묘 이전비, 석물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42조

영업손

실보상

ㆍ휴업기간(통상3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

설이전비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

가 건물에서 영업하여 온 자는 제외)

ㆍ무허가 영업자는 휴업보상액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3

월분의 주거 이전비 지급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45조 내

지 제47조 동 

규칙 제52조

축산

보상

ㆍ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

비 등을 보상. 단, 기준 마리수 이하인 경우 시설 및 가축이전

비만 지급(기준마리수: 닭200, 토끼·오리150, 개·돼지·염소20, 

소5, 사슴15, 꿀벌20군)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49조

보상

범위
지급대상 보상금 결정방법 근거법령

영농

보상

영농자

(자경농, 실제경작자)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을 지급(단, 실제

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48조

휴직

보상

근무장소 이전 등으로 일

정기간(최대 3개월) 휴직하

게 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51조

이주

정착금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

대책을 포기한 자(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아

파트, 이주정착금 중 택1)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

당금액(500～1,000만 원)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53조

주거

이전비

건물소유자 또는 적격세입

자

도시가계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가계지출비 지급(단, 세입자

는 이주대책 포기 시 지급)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54조

<표 4> 손실보상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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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55조

구 분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전국지가상승률 9.38 18.24 0.74 -3.92  3.95

소비자물가상승률 7.11 5.42 6.21 3.96  3.34

보상단가

상승률

전체 22.74 28.64 12.59 -2.31 18.60

철도 -11.37 91.98 -16.06 6.27 10.96

도로 16.09 14.15 16.39 -3.86 14.54

자료: 이덕복(2007)

<표 5> 하부구조사업의 보상단가 상승률(단위: %)

승률(3.95%), 소비자물가상승률(3.3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5> 참

조). 특히 도로사업과 같은 유형의 하부구조 사업은 보상행정의 특성상 

선형(線形)보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부구간의 건설은 그에 기반한 토

지가격 상승이 다음 구간의 건설과 보상에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경제공간의 경쟁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경제관련 단체에

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보면(전국경

제인연합회, 2005; 이인권 외 2008),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가장 큰 요인은 용지비 상승이다(앞의 <표 2> 참조). 1997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용지비 상승률은 14.1%로 같은 기간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률 8.3%의 1.7배에 달했다. 그 결과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용지비 비

중은 1990년대 후반 29% 수준에서 현재 48%로 급증하였다. 특히 수도

권은 용지비 비중이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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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995~1999 2000~2004 2005~2007 연평균증가율(%)

(1997~2007)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① 용 지 비 79 29 124 35 296 48 14.1

② 조 성 비 119 43 145 41 204 34 5.5

③ 자본비용 63 23 54 15 84 14 2.9

④ 간 접 비 13 5 33 9 27 4 7.6

총   계 275 100 356 100 611 100 8.3

주) 원가 파악된 한국토지공사 시행 산업단지 19개소

자료: 한국토지공사 내부자료

<표 6> 산업단지 분양가 항목별 추이(천 원/3.3㎡)

이러한 산업단지 비용의 증가는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

양가를 낳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공동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산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비용절감형 해외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표 7> 참조). 반면 분양용 산업단지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임대용 산업

단지의 임대료 및 공급수준을 보면 임대용 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정책적

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임대용 산업단

지의 임대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이인권 외, 2008). 이러한 측면은 역

설적이게도 분양형 산업단지보다는 임대용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보여주

는 것이지만 토지소유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구는 이러한 임대용 산업단

지의 일반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개별자본 입장의 이해와 총자본 

입장의 이해가 극명하게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

이상과 같이 공공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하는 

 2) 주거용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
와 특징, 원가구성요소와 원가산정방식, 개발이익 규모 등에 대해서는 김용창
(200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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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1 우크라이나 키예프 155.4 16 불가리아 소피아 40.0

 2 중국 홍콩 146.1 17 카자흐스탄 알마티 36.0

 3 대만 타이베이 136.4 18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33.0

 4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15.0 1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8.8

 5 한국 서울 100.0 20 미국 시카고 27.6

 6 일본 도쿄  88.6 21 일본 오사카 25.2

 7 콜롬비아 보고타  83.7 22 카사블랑카 모로코 20.0

 8 일본 나고야  65.6 23 싱가포르 싱가포르 18.9

 9 스페인 마드리드  63.9 24 태국 방콕 18.6

10 미국 워싱턴  62.8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8.0

11 이탈리아 밀라노  59.1 26 스웨덴 스톡홀름 17.8

12 스위스 취리히  53.0 27 영국 런던 16.5

13 인도 뉴델리  51.3 28 오만 무스카트 15.4

14 알제리 알제  50.4 29 터키 이스탄불 14.2

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8.9 30 과테말라 과테말라 12.9

출처: 이인권 외(2008)

<표 7> 산업단지 분양가지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서울=100) 

경향이며,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민원유형을 보

면, 보상가 저렴(46.9%), 잔여지 보상(29.3%)이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수용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재산가치 손실을 충

분하게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용수용이 가

질 수밖에 없는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의 충돌이지만 생활토대를 상실

하는데 따른 정당보상의 근본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표 8>, 

<표 9> 참조).

세 번째의 주요 보상관련 쟁점은 감정평가제도와 기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인 쟁점은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

상금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는 공공사업에 따른 토

지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보상평가와 보상액 산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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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용재결 849 892 915 919 990 1,134 1,136 1,040 1,152

이의재결 708 867 883 818 976 1,073 1,060 918 1,070

계 1,557 1,759 1,798 1,737 1,966 2,207 2,196 1,958 2,222

자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표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건)

년도
민원유형(건)

비 고
보상가 저렴 잔여지 보상 기타 계

2001  842(45.9)  774(42.2)  218(11.9) 1,834(100.0) 경부선 외 25

2002 1,316(61.3)  607(28.3)  223(10.4) 2,146(100.0) 상동

2003  713(40.1)  488(27.4)  578(32.5) 1,779(100.0) 상동

2004  413(32.9)  326(26.0)  517(41.2) 1,256(100.0) 상동

2005  669(47.4)  275(19.5)  468(33.1) 1,412(100.0) 경부선 외 28

계 3,953(46.9) 2,470(29.3) 2,004(23.8) 8,427(100.0)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표 9> 보상민원 발생현황(고속국도) (단위: 건, %)

노력과는 무관한 상승분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발사업 인접지

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

제는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한 것이지

만, 개발이익 향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협의취득이 어려워지고, 보상

평가 실무에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는 과정에 가격시점,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기타요인의 적용의 자의성 문제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행 보상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현금보상주의 원칙하에 보

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채권보상 등 보상방법의 다양화

를 꾀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간의 상충문제가 있어 효과를 제한하는 문제

가 있다. 나아가 현금보상주의 원칙이 가장 우월한 보상방법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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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보상 행정체계에서는 보상평가행정의 

불투명성과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담합에 따른 보상평가액의 공정성 상

실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영개발사업의 이

해당사자로서 직접 감정평가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인해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한국토지공사 대

구경북지역본부, 2008).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제도는 반대의 상황에서 담합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4.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 개선방향

1) 정당보상 대상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보상의 개

념정의와 관련한 문제이다. 정당보상 대상 및 보상 가치개념, 현금보상

주의 원칙이 생활공간을 파괴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도 정당보상

에 부합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은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

2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보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못하도록 분명

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가치는 공

정시장가치로서 피수용자가 입는 실질적이지만 주관적인 침해에 대해서

는 배제한다. 때문에 피수용자 입장에서 공정시장가치는 불충분한 보상

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는 수용에 따른 수

용그림자효과(condemnation blight; 정부행위에 따른 공정시장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치권(자율권, autonomy) 상실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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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피수용자가 이용하는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보

다 최적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다는 수용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 수긍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Garnett, 

2006).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른바 공익기반 수용방식에서 정당보상의 범

위와 공정시장가치 기반의 현금보상주의라는 정당보상 가치이념을 근본

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보상의 근본이념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지만 정당보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

자를 위해 생활보상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측면에서 잔여건축물 가치

하락 보상3) 및 매수청구제를 도입(제75조의2)하였고,4) 잔여지 보상청구

기간을 종전의 수용재결시에서 공사완료시로 확대하였으며(제74조), 이

주주택 특별공급 시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제78조)하도록 하

였다.5)

그리고 수용에 따라 전치(displacement)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도 강

화하여 저소득층 재정착 지원을 위하여 세입자 생활보상을 확대하였고

 3) 구 토지보상법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규정
한 이외에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사업시행자와 협
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었고, 수용재결 
시점까지만 잔여지 매수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
하는데 실질적인 제한사유가 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은 수용재결이 끝났다는 이
유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불응하여 다수의 민원을 사고 있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이 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9.25 선고 2000두
2426 판결).

 5) 구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택지 특별공급의 경우에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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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 분 현 행 개 선

토지

소유자

대토보상

잔여지보상

․현금보상이 원칙

 ※ 개발이익은 보상 배제

․수용재결시까지만 수용청

구 가능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성토

지로 보상가능(임의)

 ※ 개발이익 배제(현행과 같음)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수용청구 

가능

건물

소유자

최저보상액

잔여건물보

상

․주거용건축물: 3백만 원

․감가보상 및 매수(수용) 청

구제도: 없음

․주거용건축물: 5백만 원

․잔여건축물 가치하락분 보상 및 매

수청구권 부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생업대책

․3월분 가계지출비 보상

 ※ 4인 가족: 925만 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보상하지 않음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

 : 주거 이전비 보상 제외

․영세민 우선고용 및 취업

알선 : 규정 없음

․4월분 가계지출비 보상

 ※ 4인 가족: 1,233만 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1년 이상 거주 시 보상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에도 주거 이

전비를 보상

․영세민 우선고용 및 취업알선 근거

를 마련

영업자 영업보상

․최저영업보상금

 : 보통인부 노임(286만 원)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

 : 보상하지 않음

․영업장 일부편입 시

 : 매각손실 보상하지 않음

․최저영업보상금

 : 가계지출비(800만 원)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

 : 1년 이상 영업 시 보상

․영업장 일부편입 시

 : 자산매각손실을 보상

농‧어민
이농비 또는 

이어비

․8월분 생계비 보상

  ※ 4인 가족: 2,859만 원

․다른 지역 이주 농어민 중 

보상금 총액이 기준금액 

미달시 그 차액보상

․1년분 생계비 보상

  ※ 4인 가족: 4,289만 원

․공익사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우에 한정(지급대상자는 현

행과 같음)

피보상

자
보상협의회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설치(임의적 설치)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은 반드시 

설치(대규모 사업 의무적 설치)

자료: 김동천(2008)

<표 10> 2007년 개정 토지보상법의 손실보상 대상자별 제도개선 효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 임대주택 특별공급시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임차영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영업보상), 최저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지역 이주 농어민 최저보상액 및 주택 

최저보상액을 상향조정하였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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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 대상 감정평가기준

폐업

보상

법77조, 

규칙 제 

4 5 조 , 

제46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

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

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

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

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

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경우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

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

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

자산·원재료·제품 및 상

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

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

상

휴업

보상

법77조, 

규칙 47

조

․당해 영업의 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어 당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로서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 즉, 공

익사업으로 영업장소가 편입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

소의 이전에 따른 손실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

음;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

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

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

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

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

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② 영업시

설·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상품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

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

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표 11>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내용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은 물론 민간개

발을 위한 수용권 발동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파괴당하는 경우, 이른바 

권리금 보상을 둘러싼 쟁점을 포함하여 생활보상의 실질적 확대와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보상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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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의 특례규정을 통한 해결도 과도기적 방법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

금까지 주로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특별법 또는 개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하는 사고를 피수용자의 권

리구제 차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 토지보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 현물보상, 영업손

실 4개월 보상, 세입자 대책 등의 보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럼에

도 영세상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토지보상법의 기본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의 해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폐

업보상과 휴업보상 구분을 재검토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선이 필요하다(앞의 <표 11> 참조).6)

2)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금액의 빠른 증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공간상의 자본

축적 증가와 토지가격 상승, 유동성 증가와 대체투자수단의 부족 등이 

결합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금액 산정과

정에서 보상액 산정 가격시점, 공시지가 적용기준일, 지장물 등 보상대

상 물건확정을 위한 행위제한, 감정평가에서 기타요인 적용의 자의성 등

과 같은 손실보상의 제도적‧기술적 문제와 개선사항이 존재한다.

 6) 토지보상법에서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토지보상법 제77조 제1

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보상의 개념은 현재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업소를 철거·이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영업소득이나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의 소득 또는 이익감소분
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초과수익에 중점을 
두고 그 초과수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토지보상법 상 보상대상
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써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장소에서 인
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영업손실은 영업폐지와 영업휴업으로 구분하여 보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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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가격시점이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

하며,7) 기준시점은 계획결정시점, 사업인정시점, 재결시점, 수용시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빠

른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8) 수용의 경우 가격시점

을 재결시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9) 보상액은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 고

시일 이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결시점

까지의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을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배제

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보상가격시점은 재결시점주의를 그대로 두고, 단지 개발이익을 포함하

지 않는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재결시점까지 시점수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류해웅, 2008).10) 

개발이익 배제원칙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기서 쟁점은 보상가격시점

의 변경, 공시지가 적용기준일 변경, 시점수정 방법, 개별요인 등의 참작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가격
시점’이라 함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을 말한다.

 8)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
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9) 일본의 경우 1967년 토지수용법 개정을 통해 보상가격시점을 종래의 재결시점
주의에서 사업인정시점주의로 전환하였다.

10) 류해웅(2008)은 보상제도의 기본골격인 가격시점은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배
제라는 서로 상충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나라
의 보상액 산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가격시점을 사업인
정시점으로 전환하여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이익 배제보
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업인정시점주의는 사업인정고시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가격을 고정하고, 당해 토지가격을 평가·산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고정제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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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개발이익 배제 장치의 고려시점

범위 등이다. 보상가격시점의 변경은 재결시점주의를 사업인정시점주의

로 변경하는 문제에 해당하며, 현재는 재결시점주의를 고수하면서11) 개

발이익 배제를 위해서는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을 앞당기고(공람공고시점 

등), 개별요인 등의 참작범위에서 가급적 기타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11) 최근 대법원은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
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의재결일을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토지보상
금】공2008하,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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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그림 1> 참조).12)

개발이익의 배제는 보상액의 산정기준(협의가격, 재결가격)을 앞당길수

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지가가 이미 

상승하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기준일을 계획이나 사업의 결정 이전 시점

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이익 배제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기시점으로 고정하는 것은 정당보상 위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업인정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시점은 다양하다. 즉 지구지정, 개

발계획 승인일, 실시계획 승인일 등으로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을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은 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지구지정일을 사업인정 의제일로 하기위해서는 지구를 지정·고시

하면서 토지세목 고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지구지정 지연가능성) 사업인

정 의제일을 앞당기는 것이 반드시 개발이익 배제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조속한 작성도 개발이익의 배제효과를 

그만큼 기대할 수 있다(류해웅, 2008).

다음으로 공시지가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2007년 개정 토지보상법

에서는 개발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제70조 제5항을 신

설하였다.13) 기존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시 보상액 산

12)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1항에서는 보상평가방법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
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
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
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07.10.17>”

13) 토지보상법 70조 ⑤: 제3항(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제4항(사업인
정후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공시지가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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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에서 기준가격 관련 법률의 연혁(토지수용법, 토지보상법)

․1978년(기준지가 이전): 거래사례 기준 평가

․1989년(공시지가 이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

․1989.7.1~1991.12.31(공시지가 초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 사항 참작

․1992.1.1 이후: 공시지가 기준평가(기타사항 삭제)

정은 당해 가격시점 당시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

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공고 전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인정 후 취득에서는 사업인정일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사업인정 후 취득 시 당해 사업계

획의 공고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변동한 경우의 적용 공시지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발이익 배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 

배제의 균형도모를 위하여 사업인정 전‧후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 

공시지가를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

정 전‧후와 관계없이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14)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변

동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 공고 전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즉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 이전의 시

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

다.

여기서 쟁점은 토지보상액 산정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의 공시지가를 

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07.10.17>

14) 여기서 말하는 당해 사업의 공고란 “당해 토지에 공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
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을 의미한다(토관 
58342-749 2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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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던 종전 기준을 변경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의 적용문제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2007년 개정법에서 사업인정 의제일을 예정지구지정일로 

앞당겼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효과를 낳

았다. 종래의 사업인정 의제일인 택지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본다면 당

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격 변동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람·공고 

이전시점까지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년 4개월 정도를 앞당김으

로써 개발이익을 상당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토지보상비 8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연간 4천억 원의 

보상비절감, 즉 5% 정도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토지

공사, 2008).

그러나 단서조항 적용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전히 입법기술상으로만 본다면 공람·공고

이후 지구 지정일까지(6~12개월 소요)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가상

승의 고려문제, 당해 개발사업의 영향분리방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툼

의 소지는 물론, 보상액의 산정과정에서 과소보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관리 및 평가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승률 수치

를 제시하거나 개발사업 영향분리 및 상승률을 구하기 위한 산식을 구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가격시점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

법 제13-15-L조에서 공익필요선언을 요구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공고, 

토지이용 규칙에 관한 변경 예상, 공공조사 이전 3년 동안 부동산이 위

치한 도시지역에서 공공사업의 실행으로 발생한 재산가치의 변화는 고

려하지 않는다(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세 번째로는 개발이익 배제에서 행위제한의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제L13-14조에서 공공필요선언 조사개시 이후에 일어난 건축, 식수, 다양

한 시설, 상품의 취득과 같은 개선들은 더 높은 보상금을 획득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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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는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어떤 보상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3-15-L조에서 수용재산의 가격은 수용법원의 

제1심판결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공필요선언 시점 1년 전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실제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며,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제한의 종류는 공공필요선언 1년 전을 기준으로 확

정하고 있다(박균성, 2007).

우리나라는 개별 법률마다 행위제한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토지보상

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형질변경, 물건의 손괴·수거를 

하지 못하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

加)·증치(增置)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는 사업인정 의제일은 지구 지정·고시일이지만 행위제한 시점은 예정지

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점으로 하고 있고, 기

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토

지수용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2007년 이전에

는 예정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시점을 삼았으나 개정법에서

는 공람공고일로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제한 시점의 강화는 기본적

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발이익 배제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보

상물건을 조기확정함으로써 보상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람공고 이

후 보상물건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의

미를 지니고 있다(<표 12> 참조).

네 번째로 보상평가액 산정에서 기타요인의 적용문제이다. 토지보상

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1항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

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

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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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지보상법 택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사업

인정

제20조(사업인정): 사업시

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는 토지의 세목 등을 기재

한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토지수용):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

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

용)토지 등의 세목을 제11

조 제4항의 규정(개발계획

승인)에 의하여 고시한 때

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

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

으로 본다.

행위

제한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에는 고시된 토지에 형질

변경, 물건의 손괴·수거를 

하지 못하며, 건축물의 건

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등): 예정지구

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

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

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개

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

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표 12> 주요 개발법의 사업인정과 행위제한 규정

다(개정 2005.1.14, 2007.10.17). 그리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

가) 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

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

하는 지가변동률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는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한 경

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쟁점은 평가방법에서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어떻게 적

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시지가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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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격＝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요인(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비교) ×기타요인보정

적인 모습을 전제로 기본요인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실무에서는 

판례 등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거래사례가 아닌 호가자료, 보상선례를 고

려하는 등 공시지가와 시가의 괴리를 보정하고 있다. 즉 공시지가의 부

적정 및 공익사업간의 보상가격 형평성을 사유로 사실상 인근지역의 보

상선례가 평가기준이 되면서, 연쇄적인 보상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개발

이익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15)

대법원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군·구

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

업대상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

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

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군·

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

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6)

15)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라야 한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1500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
소】, 공1993.12.15.(958),3188).

16)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085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
2001.6.15.(132), 1250;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62 판결【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등】, 공1995.5.15.(992),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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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2년 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3 1.75 1.78 1.98 1.61 1.80

자료: 한국토지공사

<표 13> 연도별 기타요인 보정치 현황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기타사항으로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

상거래가격, 보상선례, 호가 등을 들 수 있지만 기타사항의 반영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류해웅, 2008).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평가 실무에서는 2003년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을 도입하고, 실무적으로 최근 2년 이내의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17) 일

반적으로 기타요인 보정이 커지고 있고, 보정치에서 격차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서경규, 2008). 연도별 기타요인 보정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 평균값이 1.3이었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1.75, 

2004년 1.78, 2005년 1.98까지 상승하였다(<표 13> 참조).

따라서 기타요인의 변동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고, 과잉적용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타요인을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공시지가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 안정성도 해치게 된다. 보상선례 선택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준 공시지가 시점과 유사한 시기의 보상선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선례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상
선례의 참작) ①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평
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상황의 토지에 대한 최근 2년 이내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
가기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선례가 평가의뢰자 또는 토지소유
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참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6.26, 98.2.17,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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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보상방법의 문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

는 상황을 개선하고, 의도치 않는 효과를 보이는 실무적인 상충문제를 

개선하여 보상제도의 효율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보상방법

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보상에 따른 과잉유동성의 형성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을 억제하고, 피수용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토

지보상법에서는 채권보상제도와 대토보상제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할 수 없어 현지주민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개발혜택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없고(현지주민 재정착 및 개발혜택 주민공유 미흡), 토지보상금

이 인근지역 대토 및 주택수요로 흡수되어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2007년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조성된 토지로 보

상하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2008.10.5)에 따르면 2007년 토지

보상금은 25조 1천 741억 원이었으며, 이중 현금보상이 22조 9천 601억 

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채권보상은 2조 2천 140억 원이었고 2007년 10

월부터 도입한 대토보상은 250억 원에 불과하여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

장으로 흘러들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보상과 대토 보

상 등을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이유를 보면, 먼저 대토가격을 상업용지의 평균 낙찰률로 결정하

여 지가를 높게 상정하는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전 이후 3년까지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피보상자들이 대토보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수준이 낮아 채권 

만기보유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토와 채권 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토가격 산정에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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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로 완화하거나 상위 낙찰율 배제를 확대하여 대토가격을 낮게 

상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도금지는 소유권이전 후 3년간 규정을 완

화하여 소유권 이전 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며,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

권만기 보유 시 양도세 감세비율을 높여(예컨대, 30% 수준) 채권만기보유

를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 사이 상충문제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 유

동성 증가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05년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2007

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토지 수용 때 보상비의 66%까지 양도

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하는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돼 있고, 양도일(토지 

수용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조항이 문

제가 되고 있다. 개인 소유 땅이 공공사업용으로 지정되면 일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

용 토지가 되고, 이후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2년 동안 버티면 ‘사업용으

로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양도세가 사업용 토지(36%)와 동

일하게 된다. 

공익사업 목적에 순응해서 사업시행지구 또는 구역으로 지정된 후 2

년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고, 정부 시책에 

불응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협의매수하거나 수용되면 사업용 토지로서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즉 형질변경, 환경

영향평가, 매장문화평가, 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의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최경환, 

2008).

보상방법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업방법에 근거한 보상방

법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토지정리의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과

도하게 분절된 토지를 경제개발 등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토지를 정리

(조정)하기 위해 공용수용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해결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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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계약이나 공적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사적계약자유

원칙에 따르는 경우 알박기(holdout)에 따른 과소토지정리(underassembly) 

문제가 발생하며, 공용수용을 통한 공적개입은 분배적 불공평(injustice)의 

문제를 유발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3의 대안으로서 토지정리사업

지구(Land Assembly Districts) 방법을 제안한다.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에 대

해 법적 권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용 토지로의 토지정리에 대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투표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특별지구로서 권한 부여)이다. 개인소유자와 사적 토지정

리사업자 사이 자발적 거래와 달리 토지정리사업지구의 의사결정은 일

종의 집단적 투표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

록 만들기에 알박기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공용수용과 달리 토지정리사

업지구를 통제하는 주민은 토지정리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다. 시정부나 개발업자가 토지정리사업지구의 구성

원에게 만족스런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면 당해 토지정리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정지역 주민이 당해 지역의 토지정리가치(assembly value;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통합한 이후의 가치)의 몫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협

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면서 토지정리사업지구에 의한 협상이 만족스

럽지 못한 경우 기존의 헌법적 보상조치(공정시장가치 기반 보상)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의 보상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는 방식

이라는 것이다(Heller and Hills, 2008).

이러한 방식의 도입여부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재산권 보장과 

공익목적 사이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과 보상방식을 검토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영향

과 관련하여 강제수용당하는 사업지구 자체는 그 어떤 개발편익의 수혜

자가 될 수 없고, 파괴되는 생활공동체의 가치를 현금보상주의 원칙에서

는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사업에 따른 편익을 원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즉 개발이익 공유제 관점에서 정당보상의 철학을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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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보상 평가행정

보상평가행정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보상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보상민원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적으

로 사업예정지구 내에서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피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보상 및 정당보상 문제와 연관되지

만 이러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합리성 및 일관성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단순한 민원차원에서 접근하여 미봉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일선 집행체계에서는 불투명한 평가실무 및 행정관리를 개선하

여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해야 보상행정관리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상향요구 민원 등에 의한 예정지구 공시

지가 급등으로 보상액이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과 

예정지구 내 공시지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1%와 

17%, 2004년에 20%와 47%, 2007년에는 9%와 15% 등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누계해 보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98%이고, 예정지구 공시지가는 214%에 달해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공람공고 이후 사업인정시점까지 개발이익 반영, 보상투기 관

련 행위, 사정보정 심사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표

준지 공시지가 체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예정지구 

공시지가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보상투기 방지 등 단계별 예정지구 관

리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적평가심사위원회 및 전자심사에 의한 

평가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공적평가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나 주민추천

제도를 포함하여 보상평가업무에 참여하는 평가업자의 중립성과 평가절

차 및 관리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상평가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부패소지를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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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행자측 업체(2개)간 격차율 시행자와 주민추천업체간 격차율

1%이내 1~5% 5~10% 10%초과 1% 이내 1~5% 5~10% 10%초과

○○공사

(32개 지구)
64.8 27.8 7.4 - - 14.8 46.3 38.9

△△공사

(26개 지구)
65.4 27.0 3.8 3.8 - 3.8 73.1 23.1

자료: 국가청렴위원회(2007)

<표 14> 감정평가업체 간 격차율 비교(2003~2005년) (단위: %)

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1개)는 고가보상을 약속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업체를 주민이 선정하는 등 업체선정 관련 담합행

위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체(2개) 선정방

식, 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정 관련 로비행위가 발

생하고 있다. 그리고 3개 감정평가업체간 보상평가액 격차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감정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담합하여 비

교표준지 기준을 급등지역으로 하거나, 고가보상 선례를 근거로 보정하

여 선심성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격차율(10%)의 범위 내에서 

시행사 선정 평가업체는 저가로, 주민추천 평가업체는 상대적으로 고가

로 평가하여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

행자가 오히려 감정가격 부풀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치단체는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근거로 보상민원 해결 차원에서 공공 사업시행자

에게 보상가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국가청

렴위원회, 2007; <표 14> 참조).

따라서 현재의 보상평가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상평가업자 선정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상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수

수, 선심성평가 등 부적정 평가업체 등은 사전에 배제하고, 상시적으로 

보상평가 품질을 관리하여 다음의 평가업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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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정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감정평가수수료가 평가금액에 비례하는 종가제(從價制)로 되어 있어 감정

평가업체간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고 평가사간 담합, 고액평가 등의 도덕

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품질을 제고시

킬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상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아

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 심사항목

에 대한 3개월간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총 637명이 

어떤 사유로든 조사·평가보고서의 오류를 지적받아 대략 1/3 정도가 조

사·평가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받은 건수는 전체적으로 

349건이며, 이 가운데 가격요인분석이 53.6%, 검색내역서가 22.1%로 주

류를 이루고 있고, 조사지역 표본지 현황 12.3%, 일반현황 7.7%, 지가동

향 종합분석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오류를 보이고 있는 가격요인분석 부문을 보면, 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지가 증감율과 지가동향 용어의 불일치(보합, 강보

합 등), 읍·면·동별 지가동향 증감율 불일치, 기재 및 분석상의 오류 등이 

85.0%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내역서 부문은 세평가격 누락과 거래사례

법 적용관련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거래사례 및 평

가선례 정보수집 미흡, 거래사례와 거래사례법 적용 건수의 불일치 등 

거래사례법 적용과 관련된 잘못이 6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용

창, 2008). 

따라서 현장조사 자체의 충실성과 최초 자료의 오류 수정시스템이 충

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상평가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제도를 두

어야 하며, 보상평가담당 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

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민간단체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

평가지침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수용법의 시행규칙,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

합 개편하여 종합적인 감정평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통일보상감정평

가 매뉴얼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앞서의 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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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스템을 포함하는 공익사업 보상감정평가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손실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을 보상가치와 범위, 개발이익 배

제와 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 손실보상방법, 보상행정관리체계로 구

분하여 검토하고 개선방항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손실보상제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근본적인 원칙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피수용자의 권리보장 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권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효율성 중심의 사업시행

자 관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보상의 불공평성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 이

는 지금까지는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서 공익개념에 대한 근본적 쟁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

로는 공익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용관련 이해당사자 양자의 조화를 이

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공필요성의 판단과 통제를 

위한 프랑스의 공공필요선언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익개념의 적용도 시작뿐만 아니라 결과의 공익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한

다. 아울러 보상가치 산정에서 현재의 경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민원해소 및 행정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가(공정

시장가치) 보상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토지보상법 체제에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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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and Improvements of Just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System 

for Takings in Development Project for Public Use

Kim, Yong-Chang

These days development projects for balanced region development and urban re-

generation policy is based on eminent domain in land acquisition. Development proj-

ects are necessarily faced with contradictory interest relationship never be reconciled 

between developers and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and community. Especially, 

development projects for private use with compulsory purchase serve to confuse the 

legitimacy of public use concept and just compensation. Also according to recog-

nition that tax-hungry bureaucrats and land-hungry developers produce a kind of 

unholy alliances through the property-led developments,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legitimacy for economic public use. This paper reexamines the just compensa-

tion philosophy and concept in context with the deprivation imposed upon the land 

owner, and then suggests expansion logics of compensation objects and value. And 

in terms with practical system I suggest improvements focusing on scope of the 

compensation including subjective losses and dignitary harms, exclusion rule of devel-

opment gain,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har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ad-

ministrative procedures to compensation for takings.

Keywords: development for public use(public works), just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takings, eminent domain, real estat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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